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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급여소득자의 소득평가

  사고당시 기준

과거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3개월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1개월의 공

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공백기간을 공제한 실제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소득액을 산정한다

 상여금 등의 비정규적인 급여는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액

 사고당시 소득보다 장해나 사망당시 소득이 더 높다면 장해나 사망당시 과거 3개월 혹은 과거 

1년(상여금 등) 기준

 

 3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엔 실제 입사일로부터 사고당시까지로 산정하되 특별히 사규 

등에 초임 등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엔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.

 취업통지서는 받았으나 실제 근무하기 이전의 사고는 해당 직장의 초임

 연봉계약근로자의 경우

사고당시 기준의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소득은 연령 및 근속 경력 등을 고려하여 

타당한 소득 및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기준하여 정한다. 단,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연봉

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만 적용된다. 정년이후 실제 근무하

고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도 이와 유사하다.

 입증자료

소득 입증자료는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,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혹은 영

수증,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, 퇴직증명서(사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) 등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

정상적으로 신고된 급여소득 외에는 기술직임금과 일용근로자임금만 적용하지만, 소송에서는 사

회일반에 타당한 소득을 염두에 두고 통계소득 등 다양한 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.


